
제조국이 둘 이상인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방법

RRA KSDB 제16호 (2021.11.22.)

□ 개 요

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유통‧판매되는 기자재(이하‘제품’이라 한다) 중에서 
해당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경우, 적절한 제조국(제조국가) 표시에 대한 
답변을 공유하고자 함

□ 근 거

 ㅇ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6항 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 ㅇ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77조의5제1항 및 2항 (적합성평가의 표시)
 ㅇ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23조(적합성평가의 표시 등), [별표5]

□ 내 용

 ㅇ 적합성평가(이하‘KC전파인증’이라 한다)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을 유통‧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
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, 표시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적합성평가 고시 
제23조 [별표5]에 규정하고 있음

 ㅇ 또한 KC전파인증 당시 부품의 수요와 공급 등의 이유로 동일한 제품을 국가별 다양한 
공장 등에서 탄력적으로 제조되는 경우 적합인증 및 등록필증에 제품의 제조국이 
미국, 중국,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제품의 실제 제조된 국가만을 표시

※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정보 확인에 있어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

<적합인증서>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

상호 또는 성명  AAA

기자재명칭  RFID용 무선기기

기본모델명  BBB

기기부호/추가 기기부호  RFID3

파생모델명  

인증번호  R-C-AAA-BBB*

제조자/제조국가  DDD / 미국, 중국, 한국

인증연월일  2020년 6월 30일

기타

<제품표시>  


